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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언

  206)207)

대체수자원이라는 용어에 대해 사전적, 학문적, 법적으로 정의를 내린 사례는 없

다. 다만, 일반적으로 대체수자원이란 “댐 용수, 하천 표류수, 지하수 등을 통한 전통

적인 수자원확보가 아닌, 기타 다른 인위적인 방법으로 확보된 수자원”으로 통용되

고 있다. 우리나라는 최근까지도 지속가능한 수자원으로써 대체수자원에 대한 인식

이나 여건이 미흡하여 대체수자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노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

에 명확한 개념조차 정립하지 못한 상태이다. 물론 상수도망이 보급되기 전에는 빗

물을 주로 생활용수로 이용하였으나, 경제성장에 따른 도시화 및 산업화에 따른 상

수도망이 갖춰진 이후에는 빗물을 획일적인 우수관거 시스템인 하수도나 차집관거

등을 통해 하천으로 일시에 유출시켜 하천이나 댐 등에 저류 저장함으로써 홍수 예

방이나 갈수기를 대비하는 개념으로 빗물을 활용하였다.

대체수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개발·이용 및 관리를 위한 제도적 수단 마련은 20세

* 제주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환경자원연구원 물산업육성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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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후반 기상변화에 따른 전 지구적인 홍수피해의 증가, 가뭄현상 빈발 및 물의 오·

남용에 따른 물 순환체계 붕괴 등으로 많은 나라들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체수자원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 최근에는 기술의 발전 및 생태환경의 보전에

대한 욕구 등으로 대규모시설에 따른 비효율적인 수자원 확보 방안보다는 지역이나

지형의 특성을 감안한 물부족과 홍수예방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대체수자원 개발에

노력하고 있다.

제주도인 경우도 1970년 초부터 진행된 지하수 및 용천수 개발사업으로 제주의 물

문제를 해결되었으나, 제주의 전통적인 물 이용문화가 급속하게 변화하여 최근에는

사용용도에 관계없이 지하수가 아니면 안 된다는 인식이 보편화 되어 2007년 말 현

재 지하수 관정이 약 5,000공에 달하고 있다. 또한, 제주도는 국제적인 관광도시로 비

약적인 발전을 이룩하면서 토지이용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도시지역의 확대, 초지

및 산림지역의 개발, 도로포장, 비닐하우스 시설면적의 증가, 우수배제시설의 증가,

골프장 및 관광지구의 증가 등으로 지표유출율과 지하수 함양여건에 변화를 우려하

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와 같은 개발사업의 진행은 지하수 함양면적의 감소를 초

래할 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우수를 바다로 배제시켜 버림으로써 지하수 함양량의

감소를 초래하고, 지하수 적정 개발량 규모가 줄어드는 현상을 가져 올 수 있다.

제주도는 지하수가 곧 제주의 생명과 같은 귀중한 자원이기 때문에 토지이용 변화

가 지하수 함양량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결코 무관심할 수는 없다. 따라서,

제주도에서는 2000년 제주도개발특별법을 개정하면서 지하수 인공함양정 설치에 관

한 법적 제도를 마련하였고, 2002년에는 지하수 인공함양정 설치에 따른 시설비 지

원제도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또한, 2004년도에는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자에

게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와 시설 및 관리기준을 제정하여 시행

하고 있다. 이러한 여건들을 감안하여 향후 대체수자원은 기존의 용수공급 방식이

아닌 지역특성에 맞는 새로 패러다임을 구축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체수자원인 빗물이용시설과 지하수 인공함양시설에 대한 제주특

별자치도의 빗물이용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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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대체수자원 이용 현황

대체수자원이라 함은 전통적으로 수자원을 취수하는 댐 용수 이용, 하천표류수 이

용, 지하수 직접 이용 등의 방법이 아닌 새로운 개념의 수자원 취수 방식으로 확보되

는 수자원을 지칭한다. 일반적으로 대체수자원이라 함은 빗물, 해수담수화, 지하댐

및 지하수 함양 등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대 후반 들어 대체수자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정의 없이 보조수자원이나 신규수

자원 등의 용어와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또한, 대체수자원인 빗물(rainwater)인 경우 학문적·법적 정의를 내린 문헌은 없으

며, 국어사전에서 용어의 개념을 살펴보면 “빗물이란 비가 내려서 고인 물”로 정의하

고 있다. 반면, 수문학적인 관점에서의 개념은 “빗물이란 비가 내린 강우(rainfall)가

직접유출(direct runoff)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는 천연자원”으로 정의하고

있다.

20세기 후반 들어 소득증대에 따른 생활용수의 오·남용 및 도시화·산업화를 지원

하기 위한 용수의 대규모 소비에 의한 물 부족 현상과 다량의 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댐이나 상수도망 개발에 따른 환경문제의 대두로 빗물관리의 중요성이 서서히 대두

되기 시작하였고, 특히 비점오염원의 증가로 인한 하천 수질 및 해양 오염이 빗물에

대한 관심을 확대시켰다. 더욱이 1990년대 이후 기후변화에 의한 집중호우의 빈발

및 지속적인 용수수요를 공급하기 위한 댐 등을 건설하기 위한 시설적지의 감소와

환경훼손 등으로 빗물 이용 및 관리에 대한 개념이 치수위주의 홍수예방 뿐만 아니

라 환경보전에 대한 관심도 증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체수자원인 빗물과 지하수 인공함양에 관련하여 제주도내에 설

치된 규모가 큰 빗물이용시설과 인공함양정을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빗물이용

시설은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즉, 건축물의 지붕에 내리는 빗물을 저

류(저장)시설에 집수시켜서 이용하는 “빗물이용시설”과 지표수를 저류시켜 사용하기

위한 “저수지”, 그리고 골프장에서 발생하는 지표수와 그린에 살수한 물을 재순환 사

용하기 위해 시설한 “골프장 저류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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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빗물이용 현황

2007년 12월 현재 빗물이용시설은 권장대상 빗물이용시설 9개소로 시설용량 1,141

톤, 저수지 시설은 5개소에 1,313천톤의 빗물을 저류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져 있

다. 빗물이용시설 유형별로 보면, 빗물이용시설은 서귀포 월드컵경기장에 500㎥ 규

모와 한국항공(주) 유리온실에 4,500톤가 시설되어 있다.

<표 2-1> 제주도내 시설된 권장대상 빗물이용시설(2007년 12월말 기준)

시 설 위 치

시설규모

(저류용량)

(㎥)

연간이용

계획량

(㎥)

집수

면적

(㎡)

용도
사업비

(천원)

보조금

(천원)

9개소 1,141 41,566 25,619 287,383 92,320

회천동 293-16

㈜동성콘크리트
89 5,100 1,529 공업 117,150 7,020

색달동3039-3㈜호텔신

라
48 1,154 690 조경 31,350 7,020

남원읍 태흥리

216-3(오문식)
32 4,728 2,480 농업 12,925 7,750

조천읍 조천리

2-2(이정선)
100 12,777 6,700 농업 20,000 7,750

애월읍 봉성리 3554

현태언
72 2,453 2,148 농업 18,500 12,950

제주시 영평동 1371

마호철
500 2,677 1,650 농업 21,400 13,000

제주시 오라2동 1442-1

강명구
100 2,972 4,392 농업 20,000 13,000

애월읍 소길리 산51

(주)요석산업
100 179 130 공업 29,700 13,000

조천읍 조천리 2426

이동익
100 9,526 5,900 농업 16,358 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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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콘크리트 빗물저류조를 지상에 시설하는 경우

초기우수
배제시설

지붕

빗물받이

빗물저류조

배수관

개구부덮개이물질 여과장치

밸브

b) 콘크리트 빗물저류조를 지하와 지상에 시설하는 경우

빗물저류조

배수관

빗물받이
이물질 여과장치 개구부덮개

지붕

배제시설
초기우수

<그림 2-1> 권장대상 빗물이용시설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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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플라스틱 제품의 저류조(완제품)를 설치하는 경우

빗물받이
이물질 여과장치

배제시설
초기우수 플라스틱

빗물저류조

지붕

d) 빗물이용시설을 여과장치와 함께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빗물받이

지붕

초기우수배제

여과장치

지하빗물저류조

<그림 2-1>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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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수(저수지)는 공공용 3개소와 사설 1개소가 있는데, 총 시설 규모는 1,145천톤

이며 농업용수와 축산용수로 이용하고 있다. 특히, 공공용 저수지는 1960년대 초반에

논농사에 필요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시설되었으나 최근에 와서는 밭작물 용수로 이

용하고 있다.

<표 2-2> 지표수(저수지) 개발현황

명 칭 위 치 저수용량(천톤) 용 도

합 계 5개소 1,252

용수저수지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253 농업용

어승생저수지 제주시 해안동 107 상수도

귀엄저수지 제주시 애월읍 수산리 681 농업용

광령저수지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51 농업용

제 동 목 장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160 축산용

서귀포 월드컵경기장의 빗물이용시설은 지붕(집수면적 14,200 제곱미터)에 내린

빗물을 이용하여 조경용수, 화장실 세정용수 등 잡용수로 이용하고 있다. 한국공항

(주) 유리온실은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소재 제동목장 부지 내에 위치해 있는데,

2002년부터 20,160제곱미터의 유리온실에서 파프리카를 재배하고 있다.

<사진 2-1> 한국항공(주) 유리온실 빗물저장시설 설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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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지하수 관정을 개발하여 파프리카 재배에 필요한 용수를 해결하려 하였으나

이 지역이 연간 2,500㎜ 이상 비가 내리는 다우지역이어서 유리온실에 내리는 빗물

로도 필요한 용수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어, 1,500톤 규모의 빗물

저류시설 3기와 집수시설 등을 설치하였다. 현재 이곳에서는 연간 약 22,000톤의 빗

물을 파프리카 재배에 직접 이용하고 있으며, 약 2,800톤은 배수시키고 있다.

골프장 빗물저류시설은 2007년 12월 현재 제주도 내에서 운영 중인 골프장은 19개

소가 있으며, 총 2,720천톤의 빗물저류시설이 시설되어 있다.

<사진 2-2> 용수 저수지의 모습

골프장은 다른 업종과는 달리 물을 다량 이용할 수밖에 없는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에서는 1995년부터 골프장을 허가할 때 빗물이용시설을 시설하도록

하였고, 2006년 7월 1일부터는 월간 용수사용량의 40%를 의무적으로 빗물을 사용하

도록 하고 있으며, 월간 빗물이용 기준수량에 미달한 경우에는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규정(제58조제4항)하고 있다.

<표 2-3>은 2007년 12월말 현재 도내 19개 골프장의 빗물이용시설 규모와 지하수

및 빗물 이용량을 나타낸 것이다. 2006년도 14개 골프장에서 총 6,380천㎥의 물을 사

용하였는데, 지하수 이용량이 2,650천㎥이고, 빗물 이용량은 3,730천㎥으로서 총 용

수사용량의 58.5%를 빗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2007년도에는 19개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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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장에서 총 9,038천㎥의 물을 사용하였는데, 지하수가 3,470천㎥이고 빗물이 5,568

천㎥으로서 빗물 이용율은 61.6%로 조사되었다.

<사진 2-3> 골프장에 시설된 빗물이용시설의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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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 골프장 중 2년간 빗물 이용률이 50% 이상인 골프장은 핀크스를 비롯한 5개

(레이크힐스, 캐슬렉스, 블랙스톤, 제피로스)이며, 빗물 이용률이 60% 수준을 유지한

골프장도 5개소(스카이힐, 나인브릿지, 엘리시안, 로드랜드, 봉개프라자)인 것으로 조

사되었다. 2007년을 기준으로 할 때, 연간 용수사용량이 가장 많은 골프장은 블랙스

톤로서 1,156천㎥ 그 다음은 스칼이힐로서 1,090천㎥이며, 연간 600천㎥ 이상인 골프

장은 핀크스(746천㎥), 엘리시안(607천㎥)이다.

<표 2-3> 제주도내 골프장별 빗물 및 지하수 이용량
(단위 : 천톤)

골프장별
저류지

개소수

저류지

용량

2006년 2007년

계 지하수 빗 물
이용율

(%)
계 지하수 빗 물

이용율

(%)

19개소 153 2,940 6,380 2,650 3,730 58.5 9,038 3,470 5,568 61.6

핀크스 8 67 675 261 414 61.3 746 307 439 58.9

레이크힐스 4 153 261 105 156 59.8 291 142 149 51.4

스카이힐 10 151 958 345 613 64.0 1,090 351 739 67.8

캐슬렉스 11 123 612 226 386 63.1 455 221 234 51.4

나인브릿지 8 102 265 98 167 62.8 303 104 199 65.7

엘리시안 11 236 659 227 432 65.6 607 234 373 61.4

로드랜드 11 70 390 151 239 61.3 392 140 252 64.3

라 온 6 106 610 328 282 46.2 440 231 209 47.5

해비치 14 227 435 216 219 50.4 499 289 210 42.1

크라운 13 92 304 187 117 38.4 306 173 133 43.5

봉개프라자 2 113 122 36 86 70.5 229 45 184 80.4

블랙스톤 5 177 756 308 448 59.2 1,156 303 853 73.8

수 농 4 45 109 66 43 39.4 132 62 70 52.8

제피로스 8 252 224 96 128 57.0 550 142 408 74.2

사이프러스 10 259 - - - - 563 123 440 78.1

에버리스 9 102 - - - - 586 332 254 43.3

라헨느 3 140 - - - - 413 174 239 57.9

한라산 6 155 - - - - 161 56 105 65.1

테디벨리 2 150 - - - - 119 41 78 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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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의 빗물 이용량 변화를 보면 2007년의 총 용수사용량은 2006년보다 816천㎥

이 증가하였는데 그 중 지하수 이용량은 소폭으로 증가(94천㎥)한 반면, 빗물 이용량

은 722천㎥이 증가하였다. 이 같은 현상은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기본조례”에

서 월간 빗물이용 기준수량을 월간 빗물이용 기준수량에 미달한 경우에는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골프장에 대한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요율이

월간 지하수 이용량 30,000㎥을 초과한 경우에는 고율의 누진이 적용되도록 규정(제

57조 별표 12)한 긍정적인 효과로 해석되고 있다.

2. 지하수 인공함양

지하수 인공함양정 시설로 제주도내에는 감귤을 비롯하여 채소 및 화훼재배를 위

한 비닐하우스와 유리온실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들 지역에 집중호우가 내리면

주변 농경지 및 도로가 침수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주민들이 빗물 처리에 많은 애로

를 겪어왔다. 또한, 도시지역의 확대, 도로개설 구간의 증가, 초지개간 면적의 증가

등에 의해 지하수 함양면적이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빗물을 지하

로 침투시키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였다. 따라서, 제주도에서는 비닐하우스나 유리온

실 시설에 의한 농경지 침수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주민의 애로사항을 해소함과 아울

러, 지하수 함양면적 감소에 따른 함양량 감소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2000년 1월 28일 개정된 제주도개발특별법(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

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이하 “특별법”)에 “지하수 인공함양정 설치”를 국내에서는

최초로 제도화하였다. 지하로 주입하는 물은 비닐하우스나 건축물의 지붕에 내린 빗

물을 지면과 접촉하지 않고 곧장 주입토록 함으로써 지하수의 질과 양을 동시에 보

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별법 제316조 및 지하수관리 기본조례 제38조에 근거하여 인공함양정 시설은 상

부보호시설 등 지하수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농·

축·임·수산산업용 비닐하우스, 유리온실, 지붕면적이 넓은 공장·창고·학교·관람장·공

공기관 청사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권장대상 인공함양정 설치시 시설비 80%까

지 보조를 하고 있다.

지하수 인공함양정은 2007년 12월말 현재 총 73개에 설치되어 연간 611천㎥의 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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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 지하수로 함양되고 있으며, 민간인에게 약 1억원의 시설비가 보조되었다. 도내

에 설치된 지하수 인공함양정은 비포화대 관정방식으로 시설하고 있으며, 대부분 비

닐하우스 시설이 많은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남원리·신례리 지역과 도순동·서홍동

지역에 밀집되어 있고, 대정읍 보성리·신평리와 애월읍 고성리 지역에도 설치되어

있다.

<표 2-4> 지하수 인공함양정 시설현황

구 분 시설수
함양량

(톤/년)

집수면적

(㎡)

사업비

(천원)

보조금

(천원)

계 73 611,256 342,027 972,034 105,986

권장대상 70 544,756 298,002 272,034 105,986

연구사업 3 66,500 44,025 700,000 -

<그림 2-2> 지하수 인공함양정 설치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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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연도별 지하수 인공함양정 설치현황

년도별 개소수 유형별
함양량

(㎥/년)

집수면적

(㎡)

사업비

(천원)

보조금

(천원)

계 73 611,256 342,027 97,034 105,986

2001 8
시설하우

스
66,398 38,809

2002 16 〃 123,600 65,400

2003 22 〃 191,738 97,556 85,504 21,846

2004 10 〃 84,092 45,106 237,330 10,200

2005 8 〃 72,984 42,498 278,200 46,920

2006 4 〃 22,680 18,222 33,000 19,800

2007 5 〃 49,764 34,436 338,000 7,220

제주도에서는 제주지역의 지질특성에 적합한 지하수 인공함양기법을 개발하여 지

하수 인공함양을 적극적으로 장려함과 동시에 대규모 인공함양사업을 추진하는데

기초자료를 얻기 위해 2004년부터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에 위치한 제주도농산물원

종장에 인공함양정과 관측정을 설치하여 농산물원종장에 시설된 비닐하우스 중 10

개동(9,000평)에 내리는 빗물을 한 곳으로 모아 함양정으로 침투시키면서 필요한 연

구를 수행하고 있는데, 연간 집수 가능한 빗물의 양은 약 45,000톤 정도의 빗물이 함

양정을 통해 지하수로 함양될 수 있다. 이처럼 빗물이용시설 또는 지하수함양시설을

설치해 빗물을 인위적으로 지하로 침투시키거나 빗물을 시설물 관리에 활용함으로

써 ① 지하수를 지속 가능한 자원으로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② 지하수 함양량

감소문제가 해소되며, ③ 하류지역으로 일시에 배출되는 유출량을 감소시켜 농경지

침수, 도로유실, 주택침수 등의 수해를 방지할 수 있으며, ④ 저류된 빗물이나 지표수

를 시설물관리에 사용함으로써 지하수 취수량을 줄임은 물론 지하수 취수에 따른 비

용이 절감되며, ⑤ 상수도 사용량을 줄임으로써 수돗물 생산비용을 절감시켜 예산운

영에 여유가 생기게 되는 등 여러 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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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4> 비닐하우스에 내린 빗물을 모으기 위한 집수시설의 모습

<사진 2-5> 지하수 인공함양정으로 빗물이 함양되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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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5 6

빗물받이1 집수시설2
정류 및 침전조5 인공함양정6

이물질 여과장치
초기우수 배제시설

3
4

4

<그림 2-3> 지하수 인공함양정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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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빗물이용 활성화 방안

1. 빗물이용에 관한 제도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2000년 지하수 인공함양정 설치제도를 법제화한 것을 시작으

로 2004년 빗물이용시설 설치 및 빗물이용 제도화, 2006년 골프장 등에 대한 월간 빗물

이용 기준수량 상향조정 및 지하수 인공함양정설치 허가제 도입 등 빗물이용을 활성화

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을 꾸준히 추진하여 왔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

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16조 및 지하수관리 기본조례 제37조제1항에 근거한 빗물이

용시설 의무적 설치대상은 골프장 부지면적 6만 제곱미터 이상, 온천개발 사업계획 면

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으로 하고 있다. 관광사업(그랜드호텔, 신라호텔, 롯데

호텔, 칼호텔) 및 관광지구·단지에 대해서는 1일 평균 지하수 이용량 500톤 이상을 기

준으로 하고 있다.

<표 3-1> 빗물이용시설 설치대상(제37조제1항 관련, 별표7)

구 분 시설의 종류 설 치 대 상

의무적

설치대상

빗물이용시설 또는

지하수인공함양저류

지

가.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

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 중 부지면적이 6만제곱

미터 이상인 골프장

나. 온천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온천개발사업

중 사업계획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다.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

중 1일 평균 지하수 이용량이 500톤 이상인 시설

라.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

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 중 1일 평균

지하수 이용량이 500톤 이상인 시설

권장

대상

빗물이용시설 또는

지하수 인공함양정

가. 농ㆍ축ㆍ임ㆍ수산산업용 비닐하우스 또는 온실

나. 지붕면적이 넓은 공장ㆍ창고ㆍ학교ㆍ관람장ㆍ

공동주택ㆍ공공기관 청사 등

비고 : 1. “의무적 설치대상”이라함은 사업시행자가 부지여건ㆍ시설물 배치계획 등을 감안하여 빗물이용시

설이나 지하수 인공함양저류지 중 1개 종류이상의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대

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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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권장대상”이라 함은 법 제3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대상을

말한다.

<표 3-2> 빗물이용시설별 규모 및 빗물이용기준수량(제37조제2항 관련, 별표8)

구 분 시설의 종류 시 설 규 모 월간 빗물이용 기준수량

의무적

설치대상

빗물이용시

설

별표7의 의무적 설치 대상 중

가호 및 나호 : 월간 빗물이

용 기준수량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규모

별표7의 의무적 설치 대상

중 가호 및 나호 : 월간 용

수사용량의 40% 이상

별표7의 의무적 설치 대상 중

다호 및 라호 : 월간 빗물이

용 기준수량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규모

별표7의 의무적 설치 대상

중 다호 및 라호 : 월간 용

수사용량의 10% 이상

지하수

인공함양

저류지

◦저류지 시설용량(톤) :

부지면적 × 연평균 강우량 ×

지하수 함양율 × 0.10

-

권장

대상

지하수

인공함양정

◦ 인공함양정 1공 이상

(굴착구경 250㎜ 이상)
-

빗물이용시

설

◦ 지붕면적과 연평균 강우량을

고려한 적정 규모
-

비 고 : 1. 지하수 인공함양 저류지 시설은 1개소 이상 개별시설로 설치할 수 있으나 합산한양은 상기의

시설용량 이상이어야 한다.

2. “부지면적”은 녹지공간을 포함하는 당해 사업의 총 부지면적을 말한다.

3. 의무적 설치대상 중 중수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월간 용수사용량에서 중수도 사용량을 감한

양을 월간 용수사용량으로 간주한다.

4. “연평균 강우량” 및 “지하수 함양율”은 제주도 수문지질 및 지하수자원종합조사(Ⅲ) 보고서의 자

료를 적용한다.

5. 의무적 설치대상의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규모는 월간 빗물이용 기준수량을 평년의 기상 상황 하

에서 연중 사용할 수 있는 규모의 시설을 의미한다.

특별법 제3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지급 대상은 제37조제1항 별표 7의 규정

에 의한 권장대상 빗물이용시설 중 10㎥ 이상의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경우나 3,300㎡

이상 집수면적(지붕면적)의 빗물을 인공함양 시키는 경우 시설비 보조금액은 총 공사

비의 100분의 80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도지사는 제37조제2항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월간 빗물이용기준수량에 미달하여 빗물을 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원수대금을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가산금 = (월간 빗물이용 기준수량 - 월간빗물이용량) × 원수공원가의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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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서술한 빗물이용시설 설치 및 빗물이용 제도가 활성화되면서 의무적 빗물이

용시설 설치대상으로 지하수를 많이 이용하는 골프장(19개소)인 경우 빗물이용이 정착

되어 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빗물이용률도 2007년의 경우 61.6%(5,568천톤)으로 월간

용수사용량의 40% 이상 상회하고 있어 큰 효과를 얻고 있다. 또한, 관광지 및 관광단

지·관광지구는 월간 용수사용량의 10% 이상을 사용하고 있다.

2. 빗물이용 활성화 방안 모색

상기에서 살펴본 빗물이용 제도 그리고 빗물이용 시설 현황 및 골프장에서의 빗물이

용량 등의 결과를 토대로 빗물이용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첫째, (가칭) 제주특별자치도 빗물이용 종합계획」의 수립

현행 특별법 및 지하수 관리기본 조례에는 빗물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비전과 목표,

그리고 세부 실천방안 등을 수록한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가칭) 제주특별자치도 빗물이용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특별법이

나 지하수관리 기본조례에 규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빗물이용정책에 관한 법정계획

화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정기간 마다 수정·보완에 관한 사항도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종합계획의 수립은 제주특별자치도의 빗물이용 정책방향을 명확히 설정함과

아울러, 연도별 또는 단계별 추진목표와 분야별 실천방안, 재원조달 방안 등에 관한 사

항을 포함하여 수립함으로써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와 개선

방향의 수립이 용이하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둘째, 강수량을 고려한 월간 빗물이용 기준수량의 탄력적 적용

제주도의 연평균 강수량은 1,975㎜에 달하지만 다우년과 과우년 간의 강수량의 편차

는 1,500㎜ 이상에 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별 강수량의 차이 또한 매우 큰 편이

다. 특히, 최근에 들어오면서 강수량의 분포가 평년값을 크게 벗어나는 이상 현상이 자

주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의무적 빗물이용시설 설치대상에 대한 월간 빗물이용 기준

수량(월간 용수사용량의 40% 이상)을 강수량과 연계시켜 적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평년 일 강수량을 기초로 평년 월별 강수량을 기준 값으로 설정하고,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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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의 강수량이 평년 강수량 대비 일정 비율 또는 일정량 이하로 일정기간 지속될 때에

는 월간 빗물이용 기준수량 적용률을 단계별로 낮추어 주는 것이다.

셋째, 일정 규모 이상 비닐하우스 시설에 대한 인공함양정 설치 의무화

제주도내에는 한라봉을 비롯하여 화훼제배 등을 위한 비닐하우스 또는 유리온실이

시설된 지역이 많으며, 이들 시설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이들 시설은 빗물이

지하로 침투할 수 있는 지표를 비닐 또는 유리로 차단시켜버림으로서 지하수 함양면적

의 감소를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집중호우 때에는 막대한 양의 빗물이 일시적으

로 주변 토지로 넘쳐흘러 농지가 침수되는 피해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비닐하우스의

빗물은 일시에 하천이나 배수로를 통해 바다로 빠져나가 버림으로써 직접 유출률을 증

가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도 전역을 대상으로 비닐하우스 및 유리온실 시설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

시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비닐하우스 및 유리온실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내에 지하수

인공함양정 시설을 설치하도록 경과규정을 두고, 신규로 비닐하우스 및 유리온실을 시

설하고자 하는 자에도 지하수 인공함양정의 설치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물론, 지하

수 인공함양정 설치에 따른 보조금은 현행대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공공 건축물에 대한 빗물이용시설 의무화

빗물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공시설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 특히,

국가나 제주특별자치도,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산하 지방공기업, 대학교 및 초중등학

교 등 공공기관에서 일정 규모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빗물이용시설

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이용하도록 강제화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공공 건축물은

지붕 면적이 넓고, 조경시설 등이 갖추어지기 때문에 빗물집수가 용이하고, 청소 및 조

경용수 등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지니고 있다.

다섯째, 빗물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초연구의 강화

현재까지 제주도 지역을 대상으로 빗물이용을 정책적 및 제도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데 학술적인 뒷받침을 하기 위한 기초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기 때문에 빗물이용에

대한 기초연구계획이 수립되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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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정책제언

빗물이용 활성화 방안 모색으로는 “가칭 제주특별자치도 빗물이용 종합계획”의 수립

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이나 지하수관리 기본조례에 규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빗물이용정책에 관한 법정계획화 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의

무적 빗물이용시설 설치대상에 대한 월간 빗물이용 기준수량(월간 용수사용량의 40%

이상)을 강수량과 연계시켜 적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도내 비닐하우스

및 유리온실 시설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토대로 일정규모 이상에 대해서는 빗물이용

시설 또는 지하수 인공함양정 설치를 확대하고 특히, 공공기관 청사, 학교 등 공공기관

인 경우 의무적으로 빗물이용시설 설치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확대 추진해야 한다.

이와 함께 권장대상 빗물이용시설 지원사업 확대와 의무적 빗물이용 기준수량 준수확

인 등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빗물이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전환도 필요하다. 빗물은 고대의 농경시대부터 생활용

수, 농업용수 등으로 다양하게 이용되었으나, 상수도가 보급되면서 빗물 이용율은 낮아

지고 생활에서 잊혀져 활용이 전무하며 단지, 홍수예방을 위한 치수개념으로 빗물을

관리해 왔다. 그러나 기후변화에 의한 집중호우 또는 가뭄 등의 빈발하고 적절한 용수

수요를 공급하기 위한 댐 등 건설 부지확보, 개발에 따른 환경훼손 등으로 최근에는 빗

물이용 및 관리에 대한 개념이 치수위주의 홍수예방 뿐만 아니라 용수확보와 환경보전

측면에서도 그 관심이 증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도의 경우 연간 강수량이 1,975㎜ 정도로 세계 연평균 강수량(973㎜)보다 2배가

많은 빗물이 풍부한 나라이다. 다만 빗물 이용에 있어서 강수가 여름에 집중되고 겨울

이나 봄에는 강수량이 적기 때문에 빗물을 이용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된다. 즉, 도

심 지역의 경우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 예방차원과 공급 용수의 부족으로 인해 빗물을

이용하는 도서지역이나 시설작물의 증가로 인해 농업용수의 기존 급수체계가 환경적으

로 문제가 있는 지역의 경우 더욱더 빗물을 이용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이러한

빗물의 이용은 우리나라의 임시방편의 물 수요 공급 대책이 아닌 수자원의 지속 가능

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며, 이러한 필요를 충족

시키기 위한 정부차원에서의 지속적인 대 국민 홍보와 법적, 제도적지원이 반드시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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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빗물이용시설에 대한 인식이 낮고 정책 추진 기반도 충분치 않은 실정이기 때

문에 빗물에 대한 인식 제고가 무엇보다 우선적이며 시민단체, 전문가, 관계공무원의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자주 마련되어야 하며, 학생 및 시민을 대상으로 빗물자원

화와 활용의 중요성을 홍보하는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빗물은 신의 주신 천혜(天惠)의 자원이다. 이 자원을 잘 활용하면 삶의 풍요로움을

안겨 줄 수 있으나 제대로 활용하지 못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커다란 재앙을 가져올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우리 선조들이 나무를 타고 내려오는 빗물을 항아리에

받아 사용한 생활의 지혜를 오늘은 한번 쯤 같이 고민해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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